
■ 산지관리법 시행령 [별표 8의2] <개정 2023. 7. 7.>

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(제36조제4항 관련)

1. 건축용ㆍ공예용ㆍ토목용ㆍ조경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

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

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

2.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

「골재채취법」 제14조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

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출 것

비고: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

따른 공공기관이 토석채취허가(석재로 한정한다)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

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석재의 굴취ㆍ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

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
